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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엄재창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8년 1월 12일

나. 회부일자 : 2018년 1월 12일

3. 제안 이유

○ 충청북도가 기존에 사용하는 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함으

로써 에너지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

에 대응함은 물론 도내 발광다이오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 함.

4. 주요내용

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나.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5조)

다.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 LED의 공공부문 보급 확대

   (안 제6조)

라. LED조명의 민간부문 보급 촉진(안 제7조)

마. 도지사의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생산 LED조명 제품 우선 사용 권장

(안 제8조)

바. LED조명 보급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은 기존에 사용하던 조명

을 발광다이오드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

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도내 발광다이오드 산업의 경쟁력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적절함.


